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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법적 판단: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피고인 유죄성의 효과

 한 유 화1)2)†  이 채 윤1)    이 한 희1)    정 현 우1)

1)충북대학교 심리학과 2)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본 연구는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법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2 완전교차요인 설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배심원 

자격이 있는 일반 성인 1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은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따라 달라졌으며, 유무죄 판단의 확신감은 살인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에

서 더 낮았다. 살인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강한 양형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살인 사건에서는 피

고인의 유죄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양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능성과 양형 판단의 정적 관련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반인들은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경우와 

달리 피해자 역할이 있는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따라 피해자 책임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할이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지각된 유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 책임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이 법적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배심원의 합리적인 법적 판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및 제도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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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의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피해자를 안타까워하고 

가해자를 비난하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사기

와 같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피해

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 몇몇 연구

들은 범죄유형(조은경, 박지선, 2020; Bieneck & 

Krahé, 2010; Brems & Wagner, 1994; Brownlow, 

Martinez, Porter, & Rosko, 2023; Dyer, Pizarro, & 

Ariely, 2022)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특성(김

보경 등, 2020; 박희찬, 김혜숙, 2010, 양동옥 등, 

2012; 조은경, 박지선, 2020; Delker et al., 2024; 

Genschow & Vehlow, 2021; Niemi & Young, 2016; 

Witte & Flechsenhar, 2025)에 따라 일반인의 피해

자 비난과 가해자 처벌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 비난이나 가해자 처벌 

판단의 법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 비난이나 가해자 처

벌이 범죄사건이나 판단 대상의 속성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고려

되어야 하는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을 다루

는 심리학적 연구들은 많지만, 그 연구 결과를 

실제 배심원들의 법적 판단으로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그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을 포함하여 일반인 판단의 법적 합리성이 이해

되어야 한다.

범죄사건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게 범죄사

건의 책임을 일부 부과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감

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즉, 어떤 범죄사건은 그 발생과 결과에 피해자

의 책임을 인정하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판

단에 피해자의 책임이 고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폭행 사건

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하며 재판에서의 피고인이 

반드시 범죄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도 비난 가능성(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

것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

정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사건은 범

죄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적

극적으로 상호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발생

과 결과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범죄의 발생에 피해

자의 법적 책임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를 비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부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다룬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성범죄나 범

죄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이 일어나는 것이 부당

한 경우로 제한적인 상황을 다루며 피해자 비난

의 편견적 요소를 찾는 데 집중되어왔다. 이 편

견적 효과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특

성인지, 특정 범죄유형의 특성인지 또는 연구된 

구체적인 상황의 특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가 피해자의 책임이 명백히 있

고, 그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

인 경우에도 관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책임판단이 범죄사건의 원인을 어딘가에 귀속시

키는 과정인 귀인(attribution, Kelly, 1973)의 결과

라면 그 과정이 타당한 정보(증거)에 의한 합리

적인 과정인지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요인에 의

한 자동적이고 편향적인 과정인지 확인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

할, 피고인의 유죄성을 조작한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임 지각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범죄유형에서 법적 판단에 고려되

어야 하는 요인을 조작하여 법적 판단에 대한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의 법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배심원의 의사결정 과

정에 대한 법심리학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능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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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과 법적 책임판단

범죄사건을 강력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하는 

것은 범죄피해의 심각성이나 죄질의 경중에 따

른 구분이다. 범죄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이루

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도 있으며(예를 들면, 

강도 vs. 사이버 폭력), 어떤 범죄의 피해자는 수

동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범죄도 있다(예를 들면, 테러 

vs. 보이스 피싱). 이렇게 범죄의 유형을 범죄자-

피해자의 대면 여부나 피해자의 역할 등을 기준

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재판은 범죄사건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

게 있고,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처

벌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재판에서

의 책임판단을 위해서는 범죄사건의 발생 과정

과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행위의 관

계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범죄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판단(특히 양형)하기 위해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는 범죄유형에서

는 피해자의 역할이 가해자의 법적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이 요인

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한, 

이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범죄사건의 책임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있

는 경우(이 요소는 행위와 관련된 요소로 ‘피해

자 유발’이라고도 한다.)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

해 줄 수 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의결하고 의견조회 등을 거쳐 확

정된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형 판단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

는 어렵다. 현재 마련된 양형기준은 약 48개 주

요 범죄에 대한 것이며, 세 단계로 구성된 권고 

영역의 범위(감경, 기본, 가중 영역)에 정해진 형

량범위의 구간을 기본으로 하되 각 사건에 포함

된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양형의 권고 영역과 형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인들을 양형

인자라고 한다. 양형인자는 그 기본적 성격(행위

인자, 행위자인자/기타인자), 책임의 경중을 따지

는 데 영향을 주는 내용(가중인자와 감경인자)과 

그 정도(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구분된다. 양형의 권고 영역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되고 형량의 범위는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발생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피해자 유발 또는 피해 확

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

에 속하는 행위인자와 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48개 주요 범죄 

중 살인, 사기, 폭력 및 교통범죄 등에서 피해자

의 행위가 감경요소로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양형위원회, 202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의 감

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양형위원회, 2023). 어

떤 범죄는 범죄사건의 책임 중 일부가 피해자에

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형벌이 달라

지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피해자에게 범죄사건

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 

범죄 피해자의 경우, 다른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조은경, 박지선, 

2020),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무

엇이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어

서는 안 된다. 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한 

어떤 행위도 가해자에 대한 형의 감경요소가 되

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성범죄는 법적으로는 피

해자의 역할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 범죄이지

만 일반인들은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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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비난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판단을 낮출 

수 있다(양동옥 등, 2012; Bieneck & Krahé, 2010; 

Dyer et al., 2022)는 점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고

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법적 판단과 귀인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나 어떤 사건을 이해하

기 위해 그 행위 또는 사건의 발생원인을 추론

한다. 이 추론 과정이 귀인이다(Kelley, 1973). 법

적 책임판단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며 범

죄사건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이므로 이 판

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귀인은 자동적인 과정이며(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행위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행위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향을 근

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Jones & 

Harris, 1967)라고 한다. 이 경향성은 행위의 원인

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 근본귀인오류는 인

간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즉

각적인 판단에서 이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

지만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편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귀인 편향은 인지적 욕구가 높

거나(D’Agostino & Fincher-Kiefer, 1992), 인지적 

자원이 충분할 때(Pendry & Macrae, 1994) 감소한

다. 

귀인의 편향성에는 고정관념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정관념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특정 집단

에 대한 신념으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행동보다 행위자의 내적 속성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백인과 멕시

코계 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참

가자들은 백인의 경우 사기,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귀인하고 더 엄격한 판결을 하였다

(Bodenhausen & Wyer, 1985). 김혜숙(1993)은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부정적 행동을 더 지속적

인 행동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들은 가해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

을 때 강도를 많이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며 한

국인의 사기범죄를 동남아인의 사기범죄보다 성

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박희찬, 김혜

숙 2010). 범죄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범죄사건의 책임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귀속

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내적 속성으로 여

겨진다면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의 책임판단

피해자 비난이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

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행동에 대한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Karman, 1984). 피해자 비난은 다양한 요인의 영

향을 받는다. Witte와 Flechsenhar(2025)는 정의

로운 세상 신념이 피해자 비난과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하였고, 정의로운 세상 신념과 종교적 

세계관, 정치적 사상을 통제하였을 때 자유의지

에 대한 믿음이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쳤다

(Genschow & Vehlow, 2021). 한 연구에서 판단자

는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한 경

우 일탈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했으며, 같은 

연구에서 판단자의 강간 통념은 피해자의 책임

과 고통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김보경 등, 2020).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판단은 가해자

에 대한 책임판단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와 가

해자의 책임판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신념, 범죄사건 당시 또는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을 다루고 있다. 또

한, 체계 정당화 신념이 높을수록 참가자들은 

가해자를 더 옹호했고 피해자를 덜 옹호하였으

며(Delker et al., 2024), 의리, 권위에 대한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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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순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에게 

비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하였고, 가해자보다 피

해자의 행동이 범죄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

식하였다(Niemi & Young, 2016). 양동옥 등(2012)

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옷차림에 노

출이 심할수록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더 비난

했고 피해자가 노출이 적은 옷차림일 때보다 많

은 옷차림일 때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했

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책임의 

상관은 -.37이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

이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

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을 더 크게, 피해자 비난

을 더 적게 하였다(임하연, 박지선, 2023). 또 다

른 연구는 참가자들이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으면 피해자를 덜 비난하고 가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사건을 더 심각한 것으로 지각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omer & Guter, 2025).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판단에 대한 선행연

구는 공통적으로 이 두 변인이 서로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된 관련 변인들은 주로 판단자의 신념이나 

범죄 특성(주로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특성)이

었다. 판단자들의 신념은 개인적인 것으로 합리

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외모나 태

도, 경험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

이라기보다는 편견에 의한 것이다. 요약하면, 피

해자와 가해자의 책임판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편견적인 요소들을 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제

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유형과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

피해자와 가해자 책임판단의 관련성은 다양

한 범죄유형에서 관찰된다(Dyer et al., 2022). 일

부 선행연구들은 성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에서

의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을 비교하거나 성범

죄와 무관한 다른 범죄유형에서의 피해자/가해

자 책임판단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범죄유

형을 성폭력과 절도로 조작한 한 연구에서는 범

죄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성폭력에서만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키고 피고인 

비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ieneck & Krahé, 

2010). 성범죄와 비성범죄(폭행)의 피해자와 가해

자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덜 비난

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

는 각각 대인폭력허용도와 적대적 성차별의식

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경, 박지선, 

2020). Brems와 Wagner(1994)의 연구에 따르면 애

매한 범죄 상황에서 여성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

을 보이는 참가자일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를 덜 탓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강간보다 

절도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

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절도보다 강간에 더 큰 책

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rownlow, Martinez, Porter와 Rosko(2023)는 강

도와 사기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행

동을 조작하여 사기에서만 피해자 행동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Dyer 등(2022)은 절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

신의 행동이 부주의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

지 않았는지를 조작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 비난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의 부주의함에 대해 알고 있는 조건에서 그

렇지 않은 조건보다 피해자 비난이 높고 가해자 

비난이 낮아졌다. 이 두 연구의 특징은 범죄유

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과 의도를 직접 조

작하여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연구는 모두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이며 조작된 피해자의 행

동은 모두 한국의 양형에는 고려되지 않는 법적 

판단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동 즉, 범죄의 발생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다. 앞서 설

명한 것처럼 법적 판단에 피해자의 행위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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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의 발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이다. 따라서 배심

원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에 피해

자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위

를 조작하여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현재까지 수행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다룬 연구는 주로 편견적 요소만을 제한

적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범죄사건의 당사자

들에 대한 법적 책임판단에는 범죄의 유형, 피

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범죄는 피해자의 

역할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고 어떤 

범죄는 그렇지 않다. 반면에 모든 범죄에서 범

죄행위자인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대한 유무죄

뿐만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을 조작하여 일반인들의 법적 책임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것은 일반인

들의 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위

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

함으로써 일반인의 법적 판단이 법적 요구와 일

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

다. 즉, 일반인들이 법적 책임판단 과정에서 고

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선택하여 고려하고 불필

요한 정보는 배제하는 법적으로 합리적인 추론

과 일관적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였다. 

독립변인 수준의 선택과 조작의 논리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범죄유형(2: 살인/성폭

력), 피해자 역할(2: 없음/있음)과 피고인 유죄성

(2: 낮음/높음)이다. 범죄유형은 일반인 법적 책

임판단의 합리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변인이며 피해자 역할은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

사건 발생과 관련 있는지를 의미한다(양형기준

에서는 범죄에 따라 ‘피해자 유발’ 또는 ‘범죄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라

고 표현되지만 본 연구의 두 범죄유형 중 성폭

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적용하기 어려

우므로 ‘피해자 역할’을 변인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작된 두 수준의 범죄유형은 법적

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살인(피

해자의 행위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음)과 피해

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성폭력(피해자의 행

위를 양형에 고려할 수 없음)이었다. 살인과 성

폭력은 각각 피해자의 행위가 양형인자인 범죄

와 그렇지 않은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 행

위가 양형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판

단에 피해자의 행위를 고려한다(예를 들면, 양동

옥 등, 2012; Bieneck & Krahé, 2010). 성범죄는 

대인범죄이면서 대중에게 인지되는 심각성은 다

른 범죄들보다 살인과 유사하다(박철현, 박성훈,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살인을 피해자 행위가 

양형인자인 범죄 즉, 피해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를 피해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로 선택하여 범죄유형의 두 수준을 조

작하였다. 일반인들의 판단이 법적으로 합리적

인 판단에 부합한다면 살인에서는 피해자의 역

할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달라질 것이고 성폭력

에서는 피해자 역할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달라

지지 않아야 한다(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상

호작용). 피해자 역할은 피해자 비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로 피해자 비난

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역할을 피해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즉, 범죄사건

의 발생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조건(피해자 역

할 있음)과 중립적인 행위를 하는 조건(피해자 

역할 없음)의 두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다만, 성

폭력 조건에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사건의 발생과 

관련되고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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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을 구성하였다. 일

반인들의 피해자 비난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본 

연구의 피해자 역할이 있으면서 피해자 유발을 

고려하는 범죄유형(살인) 조건에서 피해자 비난

이 높을 것이다. 피해자 유발을 고려하지 않는 

범죄유형(성폭력)의 피해자의 부정적 행위가 제

시된 조건에서 피해자 비난이 높다면 피해자 비

난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법적 판단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 즉,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독립변인인 피고인 유죄성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판단에서는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므로 유죄성이 높을 때 가해자의 책

임은 높게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 유죄성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와는 무관

하므로 피해자 비난에 독자적으로는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책임판단과 피해자 비난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유죄성은 범죄유형이나 피해자 

역할과 상호작용하여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검증하고자 하는 가

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유죄성

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및 판단 확신감에 영

향을 줄 것이다. 2)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은 

상호작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유무죄 

판단, 판단 확신감 및 양형)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들

의 법적 판단이 법의 요구와 부합한다면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피

해자 역할의 효과가 있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없을 것이다. 

연구 방법

참가자

본 연구의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대학의 온라인 게시판 및 SNS

의 오픈 채팅방)에 게시된 연구 참가자 모집 공

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집 공고에 포함

된 참여링크에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참여 방법 

안내와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차례로 제시되

었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본 실험이 진

행되는 링크로 연결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 도

중 불이익 없이 실험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실

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실험 참

가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

자는 모두 169명이었으나 수집과정에서 중복으

로 응답한 사례와 주의점검을 위해 실시한 다섯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오답한 사례는 제외하고 

총 1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

상 중 남성은 88명(65.2%), 여성은 47명(34.8%)이

었고 평균 연령은 30.9세(SD=12.0)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본 연구는 범죄유형(2: 살인/성폭력), 피해자 

역할(2: 없음/있음)과 피고인 유죄성(2: 낮음/높음)

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2×2의 완전교차요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실험조건에

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로 묘사

되었다. 피해자는 부하직원으로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기술되었고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

사 내로 고정되어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범죄유형은 살인과 성폭력의 두 수준으로 조작

되었는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은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 유발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이

고 성폭력은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없는 범죄(피해자 행위와 관련된 감경/가

중 사유 없음)이다. 살인과 성폭력으로 조작된 

범죄유형의 재판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각각 

고의성과 관계의 강압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묘

사되었다. 피해자 역할은 살인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에 있었던 다툼에서 피해자 행위의 폭력성

으로 조작되었고 성폭력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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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해자가 유발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수

준으로 조작되었다. 피고인의 유죄성은 범죄사

건에 대한 피고인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정도로 

조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사건의 쟁점이 되

는 살인의 계획 정도(고의성)와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도(강압

성)가 달라지도록 조작하였다. 

절차 및 변인의 측정

실험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여덟 개 실험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

어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시나리오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판단 및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질문과 성별, 연령 및 

배심원 경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

하였다. 모든 질문에 응답한 후 참가자는 실험

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응답을 제

출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나리오 예시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대한 확신감, 양형 

판단,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피해자의 책임이 측

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판단은 본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

속시키는지(귀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 및 피해자에 대한 책

임판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론을 위해 개방

형 질문을 사용하여 제시된 범죄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질문은 주의점검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혐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설명, 판사의 지

침 내용을 묻는 다섯 개의 선다형 질문이었다. 

시나리오의 피고인에 대해 참가자들은 ‘귀하가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에게 어떤 평결을 내리시겠

습니까?’의 문항에 유죄 또는 무죄의 이분형 응

답을 하였고,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양형을 

판단하였다. 양형 판단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4/robb

er_01.jsp)을 참고하여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의 

범위를 임의로 네 개에서 다섯 개 수준으로 범

주화하고 ‘기타’범주를 추가한 선다형 문항(‘피

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처

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측정하였

다.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과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을 

측정하였다.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판단 확신

감은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0%에서 매우 높음

을 의미하는 100% 사이의 값으로 응답하게 하

였다.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서 피해

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전

혀 책임이 없다(1점)’에서 ‘모두 피해자의 책임

이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

록 하였다. 사건에 대한 귀인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자유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귀인과 양형 판단 변인의 (재)범주화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제시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

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은 귀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일탈행위, 자격지심, 별 이

유 없을 것 같음 등 이유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

나 정서 또는 행위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응

답, 또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응답)를 제외하고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자료화하였다. 각 범주로 자료화된 응답 예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네 개의 범주는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귀인’, 행위

자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놓인 

상황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상황 귀인’, 피해자

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귀인’, 피

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상황, 피해자와 

상황을 모두 포괄적 원인으로 지목한 ‘행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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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동시 귀인’이었다. 응답의 범주화는 연구자 4

인이 독립적으로 범주화한 후 논의를 통해 불일

치 의견을 재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범주화의 일치율은 약 74.5%(137개 응답 

중 102개 응답, 이 중 두 개 자료는 제외기준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됨)였다. 네 수준으로 범주화

된 귀인은 유무죄 판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양형 판단에 사용한 선택지는 

각 범죄유형에서 달랐다. 두 범죄의 가능한 형

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 양형 판단은 직접 비교

될 수 없으므로 서열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형 판단은 각 범죄의 기본 양형

을 포함하는 선택지(살인에 대해서 “10년~17년 

미만”, 성폭력에 대해서 “2년 6개월~4년 미만”

과 “4년~5년 미만”)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주화

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선택지는 ‘중간 양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중간 양형보다 낮은 형을 포

함하는 선택지는 ‘약한 양형(살인에 대해서 “3

년~7년 미만”과 “7년~10년 미만”, 성폭력에 대

해서 “1년 6개월~2년 6개월 미만”)’, 중간 양형

보다 높은 형을 포함하는 선택지는 ‘강한 양형

(살인에 대해서 “17년~20년”과 “20년 이상, 무

기”, 성폭력에 대해서 “5년~7년”)’으로 명명하였

다. 따라서 양형 판단은 ‘약한 양형’, ‘중간 양

형’, ‘강한 양형’의 서열화된 세 수준을 가지는 

서열변인이다. 

조작점검 및 분석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조작점검이 필요한 피해자 역할과 피고인 유

죄성에 대한 조작점검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역할이 전혀 없는 조건과 있는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지각한 피해자 책임은 피해자 역할

이 없는 조건(M = 2.71, SD = 1.64)보다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M = 3.67, SD = 1.75)에서 높

아서 피해자 역할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었다(t(133) = -3.31, p < .01). 그

러나, 피고인 유죄성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

에서 참가자들이 지각한 피고인 유죄가능성(각

각 74.85와 79.03)은 다르지 않았다(t(133) = 1.15, 

p =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작한 변인인 피

고인 유죄성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피고인의 

유죄성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바, 다른 

변인들의 정확한 효과추정과 피고인 유죄성의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귀인 범주 분류 기준 자료화된 응답 예시

피고인 귀인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응답

-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장난으로 치부한 피고인의 태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통지를 받아 분노에 의해 피해자를 

살인하였습니다.

상황 귀인

행위자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놓인 상황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응답

- 직장 내 갈등

- 폐쇄적인 상황

피해자 귀인
피해자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응답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인격모독

행위자/상황 

동시 귀인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상황, 

피해자와 상황을 포괄적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피해자의 단호하지 않은 대처

- 피고인의 조절력부족,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계를 암시하

는 행동들

표 1. 귀인 범주의 응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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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작점검 측정치인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는 성폭력 사건에 관한 시나리오

가 사용되어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조은경, 박지선, 2020) 귀인과 유무

죄 판단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교차분석을 제외

한 모든 분석에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

다. 모든 분석은 Rstudio(R버전 4.4.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교차분석과 중다회귀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R의 기본함수(chisq.test, 

lm, glm)를 적용하였다. 모형비교를 위해서는 

“lmtest” 패키지의 lrtest함수를 사용하였고, 양형 

판단 분석을 위한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는 “ordinal”패키지의 clm함수를 적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실험조건에 따른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지각된 피해자 책임,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

성,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의 기술통계 결

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범주변인인 유무죄 판

단과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응답빈도와 실험조

건 내 응답범주의 비율(%)을 보고하였고 연속변

인인 지각된 피해자 책임과 지각된 유죄가능성,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에 대해서는 평균(표

준편차)을 보고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실험조건에 할

당된 참가자의 수는 13명에서 20명이었다. 모든 

조건에서 유죄 판단 비율(61.1%~100.0%)이 무죄 

범죄유형 살인 성폭력

피해자 역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유죄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N 18(100.0%) 15(100.0%) 16(100.0%) 20(100.0%) 17(100.0%) 18(100.0%) 13(100.0%) 18(100.0%)

유무죄 판단

  유죄 17(94.4%) 15(100.0%) 16(100.0%) 16(80.0%) 15(88.2%) 16(88.9%) 11(84.6%) 11(61.1%)

  무죄 1(5.6%) 0(0.0%) 0(0.00%) 4(20.0%) 2(11.8%) 2(11.1%) 2(15.4%) 7(38.9%)

양형

  약한 형량 9(50.0%) 9(60.0%) 9(56.3%) 13(65.0%) 4(23.5%) 4(22.2%) 6(46.2%) 3(16.7%)

  중간 형량 5(27.8%) 3(20.0%) 2(12.5%) 1(5.0%) 8(47.1%) 8(44.4%) 4(30.8%) 3(16.7%)

  강한 형량 3(16.7%) 3(20.0%) 5(31.3%) 1(5.0%) 3(17.6%) 3(16.7%) 0(0.0%) 3(16.7%)

  기타

  (무죄 포함)
1(5.6%) 0(0.0%) 0(0.0%) 5(25.0%) 2(11.8%) 3(16.7%) 3(23.1%) 9(50.0%)

지각된 피해자 

책임

3.28

(1.81)

3.53

(1.51)

4.13

(1.67)

4.05

(1.61)

2.24

(1.68)

1.89

(0.96)

3.69

(2.25)

2.83

(1.38)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84.94

(16.22)

85.47

(14.22)

81.56

(15.57)

71.45

(20.94)

80.94

(25.23)

78.89

(16.05)

65.23

(26.38)

66

(23.91)

유무죄 판단의 

확신감

87.78

(10.81)

83.6

(20.51)

75.63

(20.07)

74.55

(19.12)

76.76

(24.43)

66.39

(21.68)

64.54

(24.38)

58.61

(36.29)

표 2. 실험조건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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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비율(약 0.00%~38.9%)보다 높았다. 기타응

답을 제외하면, 양형 판단은 살인 사건의 경우 

약한 양형으로 판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0% 이상),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조건에서는 

강한 양형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20.0% 이내), 

피해자의 역할이 있는 조건에서는 중간 양형으

로 판단한 참가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5.0%와 

12.5%).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역할

이 없는 조건에서는 중간 양형(44.4% 이상), 피

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에서는 약한 양형으로 판

단한 참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6.7%와 

46.2%).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4.05 이상 및 2.83 이

상)에서 피해자 역할이 없는 조건(3.53 이하 및 

2.24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죄가능성은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살인 사건

에서 가장 높았고(84.94와 85.47), 피해자 역할이 

있는 살인 사건(71.45와 81.56), 피해자 역할이 

없는 성폭력 사건(78.89와 80.94), 피해자 역할이 

있는 성폭력 사건(65.23와 66.00) 순으로 낮았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은 살인 사건

(74.55~87.78)이 성폭력 사건(58.61~76.76)보다 높

은 경향이 있었다.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유무죄 판단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유무죄 판단에 영

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예측

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다만, 통제 및 효과 탐색을 목적으로 피

고인의 유죄가능성과 성별을 모형에 포함하였

다. 또한, 유무죄 판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은 위에서 언급한 변인들의 주 효과만 포함하

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완전교차요인 

설계로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상호작용 

효과 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Wald Z 값이 모두 0에 매우 가까웠으며 

주 효과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에 차이가 없었

다( = 6.95, df = 4, p = .139). 따라서 본 연

구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분석에 한해서 주요 

변인 및 통제 변인들의 주 효과만을 포함하는 

주 효과 모형을 검증하여 보고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 41.262, 

df = 130, p < .001) 모형에 포함된 변인 중 지

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만이 유무죄 판단을 

예측 변인 B SE Wald Z OR

Intercept -5.72 2.00 -2.86 0.00

범죄유형 -0.97 0.87 -1.12 0.38

피해자 역할 -0.43 0.95 -0.45 0.65

유죄가능성 0.12 0.03 4.27*** 1.13

성별 1.3 0.87 1.49 3.66

적합성

영가설 모형 =106.02, df=134

연구가설 모형 =41.26, df=130

LR=64.76, df=4, p<.001

주. 유무죄 판단 범주는 0이 무죄, 1이 유죄,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001

표 3. 유무죄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402 -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0.12, Wald Z = 4.27, 

OR = 1.13, p < .001).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지각된 유죄가능성이 한 단

위 증가할수록 유죄 판단은 1.13배 증가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었다.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유무죄 판단 확신감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유무죄 판단 확신

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 

확신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범주예측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여기서도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과 성별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형에 포

함되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20, p <.001), 모형에 

예측 변인 B SE t F 

Intercept 47.12 25.54 1.85† 4.199*** 0.36

범죄유형 -88.39 40.06 -2.21*

피해자 역할 15.53 35.86 0.43

유죄가능성 0.48 0.29 1.66

성별 -6.61 5.28 -1.25

범죄유형×피해자 역할 35.03 55.5 0.63

범죄유형×유죄가능성 0.92 0.46 2.00†

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21 0.42 -0.49

범죄유형×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39 0.65 -0.59

주.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1, * p<.05, *** p<.001

표 4.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그림 1.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대한 범죄유형과 지각된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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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변인들은 유무죄 판단 확신감의 변량 중 

약 36%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

죄유형만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88.39, t 

= -2.21, p < .05.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고정되

어 있을 때,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확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

며, 성폭력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확신감이 크

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범죄유

형과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92, t = 2.00, p = .05. 그림 1

에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

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죄유형이 살인

인 경우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의 수준에 

따라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큰 차이가 나지 않

았지만 성폭력에서는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

성 수준에 따라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큰 차이

가 관찰되었다. 즉, 지각된 유죄가능성과 판단자

의 유무죄 판단 확신감의 관련성은 살인보다 성

폭력에서 큰 경향이 있었다. 

귀인과 유무죄 판단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귀인의 이유를 

범주화한 변인인 귀인의 네 범주와 유무죄 판단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

였다(표 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귀인과 유무죄 판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

(df=3) = 28.14, p < .001. 귀인 문항에 응답한 

전체 120명의 참가자 중 105명(87.5%)이 피고인

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15명(12.5%)은 무죄로 판

단하였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건이 피고인 때

문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중 98.1%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시나리오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응답

한 참가자 중 77.3%와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자와 상황에 모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중 82.4%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로 판단하였다. 다만, 상황의 영향이 컸다고 응

답한 참가자들의 유무죄 판단 비율은 유사하였

다(54.5% vs. 45.5%).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양형 판단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양형 판단에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판단을 준거변인

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범주예측

변인으로 하는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표 6). 여기서도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

능성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으

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귀인 범주 무죄 유죄 전체  (df=3)

피고인 귀인 1(1.4%) 69(98.6%) 70(100.0%) 28.14***

상황적 귀인 6(54.5%) 5(45.5%) 11(100.0%)

피해자 귀인 5(22.7%) 17(77.3%) 22(100.0%)

행위자/상황 동시 귀인 3(17.6%) 14(82.4%) 17(100.0%)

전체 15(12.5%) 105(87.5%) 120(100.0%)

주. 몇 개 셀의 빈도수가 5보다 작아 추정된 카이제곱 값은 불안정할 수 있음.
*** p<.001

표 5. 귀인과 유무죄 판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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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 B(SE) t OR
95% CI for OR

LL UL

Intercept(1|2) 14.61(4.47) 3.27**

Intercept(2|3) 16.36(4.52) 3.61***

범죄유형 10.91(4.96) 2.2* 54822.14 6.27 224150800

피해자 역할 8.61(5.15) 1.67† 5464.05 0.36 293602500

유죄가능성 0.16(0.05) 3.23** 1.17 1.07 1.30 

성별 0.99(0.46) 2.15* 2.70 1.11 6.87

범죄유형×피해자 역할 -4.28(6.32) -0.68 0.01 0.00 2537.83 

범죄유형×유죄가능성 -0.11(0.05) -2.02* 0.90 0.80 0.99 

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1(0.06) -1.68† 0.91 0.81 1.01 

범죄유형×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03(0.07) 0.46 1.03 0.90 1.20 

적합성

영가설 모형 =-114.19

연구가설 모형 =-98.52

LR=31.34, df=8, p<.001 

주. 양형 판단 범주는 1이 약한 양형, 2가 중간 양형, 3이 강한 양형,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1, * p<.05, ** p<.01, *** p<.001 

표 6. 양형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그림 2. 양형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지각된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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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형 판단은 범죄

유형(B = 10.91, p < .05, OR = 54822.14, CI for 

OR = [6.27, 224150800]) 및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B = 0.16, p < .01, OR = 1.17, CI for OR 

= [1.07, 1.30])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범죄

유형과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11, p < 

.05, OR = 0.90, CI for OR = [0.80, 0.99]. 구체적

으로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범죄유형이 성폭력인 경우에 살인인 경우보다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

로 예측할 수 있었고,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

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이 

1.17배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범죄유형과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

성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와 성

폭력인 경우 유죄가능성과 양형 판단의 관계는 

달랐다.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 지각된 피고인

의 유죄가능성이 증가할수록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 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간 양형과 강한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한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유죄가능성이 낮을 때, 예측된 각 양형 판단

을 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그러나 범죄유형이 성폭력인 경우 지각된 피고

인의 유죄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양형 판단 가능

성이 달라지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피

해자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

해자 역할을 범주예측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표 7). 양형 판단에 대한 분석

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과 성

별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모형에 포

함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 = 8.08, p < .001),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피해자 책임판단의 변량 중 약 

34%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었다. 지각된 피고인

예측 변인 B SE t F 

intercept 6.84 1.49 4.58*** 8.08*** 0.34

범죄유형 -2.48 1.80 -1.38

피해자 역할 -2.02 1.81 -1.12

유죄가능성 -0.04 0.02 -2.28*

성별 -0.14 0.28 -0.50

범죄유형×피해자 역할 3.95 2.21 1.79†

범죄유형×유죄가능성 0.01 0.02 0.55

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03 0.02 1.42

범죄유형×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05 0.03 -1.78†

주.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1, * p<.05, *** p<.001

표 7.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406 -

의 유죄가능성만이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4, t = 

-2.28, p < .05. 구체적으로 지각된 피고인의 유

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판

단하였다.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이원 상호

작용 효과와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

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모두 p = 

.08). 세 변인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바, 각 상

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그래프를 제

시하였다. 

그림 3은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 

피해자 역할에 따라 지각된 피해자 책임의 차이

가 성폭력 사건에서의 차이보다 다소 작은 경향

이 있었다. 

그림 4에는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

형, 피해자 역할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죄유형과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피해자 역할 수

그림 3.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지각된 유죄가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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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의 역할

이 없는 경우(그림 4의 좌측), 지각된 피고인 유

죄가능성의 효과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

았다. 즉, 살인과 성폭력 사건 모두에서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역할이 있는 

경우(그림 4의 우측), 살인에서는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에 따라 피해자 책임을 다르게 지각

하지 않았고, 성폭력에서는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지각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

의 유죄성이 일반인의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유

형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에 피해자 역할을 고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법률이 정하고 기대하는 바와 부합하는 양상으

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무죄 판단

모든 실험조건에서 일반인들은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60% 이상)을 더 많이 하였을 뿐만 아

니라 몇몇 조건에서는 무죄판단한 참가자가 전

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

리오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

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시나

리오 특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다만, 법적 

판단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유죄

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일반인들의 법

적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

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배심원 

판단과 법관의 판단을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이 불일치한 사

건 중 법관이 유죄판단하고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단한 사건의 비율이 반대의 불일치 양상을 보

인 사건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4.4% vs. 15.6%). 즉, 실제 자료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피고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한유화,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재판과 실험상황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실험에 참가한 일반

인들보다 재판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당사자들의 비언어적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

하게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할 수 있

다. 일반인의 법적 판단 연구가 학문적인 의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절차를 적용

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상황에서도 일반인

들의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향이 관찰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일반인 법적 

판단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적 논의

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

성뿐이었다. 이 결과는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역할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

이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역할이 아닌 피고인

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 도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고인의 양형 판단과 달리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

족하는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

다. 다만,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이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파

악할 수 없다. 즉,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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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라는 법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라고 생각하고 유죄가능성을 평정하였는지, 피

고인이 실제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유죄가능성을 평정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유무죄 판

단의 관련성을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지표

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유죄가능성이 구성요

건의 충족 가능성으로 치환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판단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

서는 피고인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의 의도나 

위법성조각사유 등 다른 구성요건들에 대한 판

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사건 시

나리오에서 피고인들은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유죄가능성을 실제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지각한 유죄가능성과 법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보다 객관적이고 재현가능하려면 유

죄가능성에 대한 개념 분석과 그에 따른 구체적

인 정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 행위

의 유무 또는 행위의 원인에 관한 판단이므로 

귀인은 유무죄 판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사건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

를 의도적인 것 또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응답한 본 사건의 

원인을 네 가지 귀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무죄 

판단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죄판

단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건의 원인이

라고 생각하였고, 무죄판단한 사람들은 다른 가

능한 원인(당사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하

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또는 피해자에

게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유

죄판단의 기준이 높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 상황일 것이다. 법적으

로 무죄판단은 ‘유죄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죄판단한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에 대

해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응답하였을 수 

있다. 즉, 무죄판단자들이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

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기 보다는 피고인

의 유죄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일 가능성이 있다. 무죄판단자들과 유

죄판단자들의 유죄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무죄판단자들이 대안적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

향이 더 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Kuhn, 

Weinstock, & Flaton, 1994). 다만, 본 연구의 두 

시나리오는 모두 피고인의 내심이 중요한 쟁점

이었고 피해자의 역할이 조작되어 피해자도 사

건의 발생과정에서 피고인과 상호작용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던바, 무죄판단한 사람들

이 대안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인지 

사건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

의를 기울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대안 가능성을 생각

하는 능력이나 동기, 인지적 욕구 등의 관련 심

리적 변인을 측정하여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과 함께 분석한다면 유무죄 판단의 인지적 과정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무죄 판단 확신감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 확신감은 범죄유형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

에서의 확신감보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확신감이 

낮았다. 확신감 판단은 주로 메타인지의 관점에

서 연구되어왔다(Koriat, & Adiv, 2012). 확신감 

판단에 대한 경험-기반 접근법(experience-based 

approach)은 어떤 선택의 확신감을 판단하는 과

정에서 회상된 정보보다 선택할 당시의 경험

에서 얻은 피드백에 기초한 추론이 주관적 확

신감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가정한다(Reber & 

Unkelbach, 2010; Sperber & Wilson, 1986). 이 접근

법에 따르면, 진실/거짓 판단에서의 확신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경험에서 오는 연상 단서들

(mnemonic cues) 즉, 선택에 소요된 시간이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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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쉽게 선택했는지 등의 메타인지적 느낌을 

주는 단서들에 기초한다(Robinson et al., 1997; 

Zakay & Tuvia, 1998). 또 다른 접근법인 정보-기

반 접근법(information-based approach)은 확신감 판

단은 관련된 명제나 판단이 옳을 가능성을 평가

한 기억으로부터 정보가 회상되는 분석적 과정

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즉,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판단 과제에서 선택의 확신감은 선택

지에 대해 떠오른 증거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Griffin & Tversky, 1992; Koriat et al., 1980; 

McKenzie, 1997). 두 접근법은 각각 확신감 판단

이 증거 외적 요인과 증거에 의존한다고 설명한

다. 

두 접근법은 모두 확신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누군가 살인 혐

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폭

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이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

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이미선, 2018) 

범죄여부 즉, 피해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피해가 분명한 사건은 피해가 의심스러운 

사건보다 판단이 수월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

다. 즉, 확신감의 경험-기반 접근법은 살인 사건

에서의 높은 확신감을 예측한다. 또한, 피해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 또는 판단의 

정보가 될 수 있다. 살인 사건은 성폭력 사건보

다 증거가 더 강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정보-기

반 접근법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 더 강

한 살인 사건에서 판단 확신감이 더 높을 수 있

다. 

판단 확신감은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과도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관계는 살

인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p < .1). 판단 확신감에 대한 범죄유형과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범죄유형의 주 

효과에 대한 추론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사건은 피해사실을 쉽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행위(유죄가능성)

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반면에 살인의 경우 

피해사실이 분명하므로 판단 확신감의 변량 자

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따른 변

화가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근거를 찾기 위해 본 

연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판단 확신감 변량은 

살인 사건에서 334.86, 성폭력 사건에서 800.89였

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33) 

= 16.2, p < .001). 그러나 판단 확신감의 변량 

차이가 피해사실의 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는 해

석의 타당성은 판단 확신감에 대한 피해사실 확

실성의 효과 및 피해사실 확실성과 유죄가능성

의 상호작용 효과를 실험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 판단

판단 확신감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해서도 범

죄유형의 주 효과가 관찰되었다. 성폭력 사건에

서 양형이 살인 사건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살인이 성폭력보다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므로

(박성훈 등, 2014), 이 결과는 일견 비상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의미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양형을 측정한 방식

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양형을 서열수준

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범죄유형에 

따른 양형의 차이는 절대적 차이로 이해될 수 

없고 서열의 의미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양

형 판단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약한 형량(살인의 기본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택한 비율이 모든 조건에서 50%를 넘었고, 성

폭력의 경우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한 

형량부터 강한 형량까지 비교적 고르게(평균적

으로 약 30%) 분포하였다(표 2). 범죄유형의 효

과는 본 연구에서 조작한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모두 통합된 조건들의 차이이므로 두 범죄유형

의 기본형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두 범죄유형 모두에서 

기본형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양형 판단에 범죄유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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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어떤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과의 양상을 보면, 살인보다 성폭력에서의 개

인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 판단의 개

인차가 성폭력에서 더 큰 것은 개인차 요인들의 

영향력이 성폭력 사건에서 더 크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처벌 판단은 법이 정한 양형인자들 외

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얼굴, 연령, 성별 등도 처벌 판단에 영

향을 준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얼굴, 고령

의 피고인, 여성 피고인에게 더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Goodman-Delahunty & Sporer, 

2010). 살인에서는 유죄가능성에 따라 양형의 변

화 양상이 뚜렷하지만 성폭력에서는 그 변화가 

개인차에 비해 크지 않은 범죄유형과 유죄가능

성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그림 2)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개인차 변인들의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

라 확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와 종합한다면 이 

편향적 요인들의 효과는 성폭력 사건에 내재된 

피해사실의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범죄유형을 피해사실

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조작하여 편향적 요인

들의 효과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

는지 확인한다면 일반인의 양형 판단 과정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살인의 양형 판단 빈도가 약한 양형에서 가장 

높았던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처벌이 

양형기준의 기본형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와 같은 해석은 한국 사법체계의 처벌을 지금보

다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조하은, 김재현, 

2023)와 배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의 적

절성에 대해 묻지 않고 제시된 시나리오의 피고

인에게 적절한 양형을 평가하게 한 것이므로 양

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해석은 보다 직접적인 

조사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는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도 영향을 주었다. 범죄유형이나 피해자 

역할에 상관없이 유죄가능성이 높을수록 강한 

양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들

도 두 변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양동옥 

등, 2012). 이 결과 자체는 상식적인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관점에서 피

고인의 유죄가능성은 유무죄 판단을 하는 데 필

요한 정보이지 양형인자가 아니다. 한국의 형사

재판은 유무죄 판단 절차와 양형 판단 절차를 

분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사용되어야 하는 정

보가 혼재되어 두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두 절차가 분리되어야 한

다(공판절차이분론)는 법학자들의 주장(김병수, 

2013, 2015)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일반인의 양형 판단은 피해자 역할에 따라서

도 달라졌다. 범죄유형이나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과 관계없이 피해자 역할이 없을 때 중간

형량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나

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배심원들은 양

형을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서 처벌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

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의 

법적 판단이 법이 요구하는 규칙과 부합한다면, 

양형에 피해자 역할이 고려되는 범죄(살인)에서

만 이와 같은 상대적인 판단 경향이 관찰될 것

으로 기대했으나 피해자 역할과 범죄유형의 상

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은 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범죄유형에 따

라 반영되기보다는 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일

반적인 경향성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

과는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정은 법적 규칙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인의 법적 판단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칙에 대한 지침 즉, 판사의 설시가 반드시 필

요하며 설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 

및 효과검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의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조작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역할의 조작 효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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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피해자 책임의 수준은 모두 보통 이하

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조작 수

준은 피해자 역할이 가능성 정도의 효과(p < .1)

만 가지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추후 연

구에서 충분한 사례수와 강도 높은 조작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된다면 판사 

설시의 구성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책임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

임에 대한 판단은 상호교환적이다(양동옥 등, 

2012).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지각된 피고인의 유

죄가능성과 피해자 책임의 부적 관련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은 상호작용하여 

피해자의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었다(p < .1). 구

체적으로 살인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자 역할의 효과가 다소 큰 경향이 있었다. 이것

은 일반인들의 피해자 책임판단 양상이 법이 요

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양형 

판단에서 법이 요구하는 양형인자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의식적인 노력

과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배심원들의 상

식이 법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법적으

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배심재판에서 판사의 

설시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사의 설시가 필요

하다는 것과 필요한 설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이 불일치는 국민

들의 법과 사법 판단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배심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설시 방안을 꾸준히 연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

경과 관련된 근거나 논리를 국민에 공개하여 그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법원

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계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수행되었던바, 연구 정

보가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이 표본 특

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

니라 수집된 전체 자료의 약 20%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실험조건 당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

다. 특히, 사례수가 충분하지 못한 조건의 사례

수는 양형 판단에 대해 산출된 일부 변인의 승

산비(OR) 신뢰구간이 매우 넓은 것의 원인일 수 

있다.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특정 반응

범주로 빈도가 편중되는 경우 이와 같이 매우 

넓은 신뢰구간이 관찰될 수 있다(Irala et al., 

1997; Mansournia et al,, 2018). 본 연구의 자료에

서도 일부 조건의 관찰빈도가 0인 경우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서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함과 동시에 조건당 사례수

를 충분히 확보한 재현 연구에서 결과가 반복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배심원들의 의사결정 합리성에 대

한 추론을 위해 법률이 정한 양형기준이 다른 

범죄유형을 조작하여 일반인의 법적 판단 경향

성과 법의 요구가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함으로

써 배심원 의사결정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고 관련된 실무적 제안을 하였다는 데 큰 의

의가 있다. 또한, 범죄유형마다 다른 양형을 각 

범죄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양

형을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양형기준에 제시된 

기본 형량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처벌 

수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실제 법적 판단 장면에서 기대되

는 그들의 기능과 실제 일반인의 법적 판단 사

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차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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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탐색하기 위한 초기 시도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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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judgments of lay people: The effect of crime type, 

the victim’s role, and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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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loyed a 2×2×2 factorial design experiment, manipulating three factors to two levels each: the 

type of crime, the victim’s role, and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The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the lay person’s verdict and sentencing of a defendant, as well as their rating of the victim’s responsibility, are 

affected by legal factors. Data were obtained from 135 juror-eligible adul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lay verdicts and sentencing decisions vari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and that confidence in the verdict was higher in sexual assault cases 

than in murder cases. Participants in sexual assault conditions tended to choose a higher sentence than those 

in murder conditions. In murder cases, the higher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the stronger the 

sentencing decision made by lay people. In contrast to the no-victim’s role conditions, the likelihood of the 

defendant’s guilt did not affect the victim’s responsibility rating in murder cases with a victim’s role, where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found in sexual assault cas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lay people’s legal decisions are not aligned with the established legal framework. The authors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likelihood of jurors making reasonable legal decision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refining the 

related system.

Key words : crime type, victim’s rol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verdict,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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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나리오 예시(살인-피해자 역할 없음-피고인 유죄성 낮음 조건)

[사건번호 132]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하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일을 해오면 칭

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회사에서 해

고되자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자

신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해고했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와 말다

툼 중에 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검찰 측 주장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직장의 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

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재취업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이 해고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를 원망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자신을 해고했던 피해자

에게 돌려줄 물건이 있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날 약속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공업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

툼 중에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의 목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

이 집에 있던 칼을 챙겨 나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을 의미하므로 살인죄에 해

당한다.

------------------

검찰 측 증거

1. 피고인 전 직장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료: 피고인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편이었음. 평소에 피해

자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은 별로 없었음.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잘 주체하지 못하

는 것 같았음. 

2. 피해자 아내/남편: 사건 당일 피해자는 퇴근 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을 만나러 나갔음. 피해자 아내/남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꺼림칙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지

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난 것 같다면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면서 집

에 오게 할 수 없으니 나갔다 오겠다고 했음.

3. 국과수 부검의 증언: 피해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경동맥이 잘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이 도구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공업용 칼과 동일한 것으로 범행도구에서는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혈흔이 검

출되었으나 다른 것은 검출되지 않았음.

4. 피고인 옆 자리 동료: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공업용 칼은 피고인의 것으로 피고인이 공업용 칼에 붙여 

둔 스티커가 있고, 그 스티커가 특별한 것이라 기억하고 있음. 

5.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1: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에 

다투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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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뭐라고 화가 나서 말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듣지 못했고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음. 

---------------------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에 따르면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일을 이것 저것 트집잡아 다시 하라고 해서 과도하게 

야근을 하거나 일을 잘 해가도 쉽게 결재해주지 않고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등 동료와 다르게 대하면

서 피고인이 불필요한 좌절 경험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좌절했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공업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생

각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한

다.  

---------------------

변호인 측 증거

1. 피고인 회사동료의 증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하라고 한 일을 하느라 자주 야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성과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아 좌절스러워 

하였음. 

2.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 피고인은 한동안 직장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

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해고된 이후에는 오히려 나아져서 치료를 중단하였음.

3. 피고인 아내/남편의 증언: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하

러 간다며 집을 나갔음. 해고당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망스럽지만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피해자

의 지적을 안 받아도 되니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

자를 다시 찾아갈 이유도, 죽일 이유도 없었음.

4.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와 만나 다투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님. 공업용 칼은 내가 쓰던 물건이 맞지만 회사 돈으로 산 물건이어서 

회사에 두고 퇴직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님.

5.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2: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억울해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없을 때까지 수정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매번 칭찬을 하냐며 해고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며 이제 그만 하자고 하였음. 그러더니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음. 

-----------------

판사의 지침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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